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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별

전문분야 이야기

이 상 권 변호사(채권추심 전문) 

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별은 소송

에서 주로 시효와 관련되어 있다. 민사

채권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

르기 때문이다.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

소멸시효가 10년이나 상사채권은 5년

이다.

이 소멸시효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민

사채권인가 상사채권인가 하는 판단으

로 인해 소송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. 

과거 개인간 채권으로 인해 소송을 한 

일이 있는데 돈을 빌린 이유가 카바레 

인수하는 비용으로 빌렸다는 것을 이유

로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

받은 적이 있다. 민사채권과 상사채권

을 구별하는 것도 도식적이라기보다 합

목적적으로 판단하는 듯 보인다.

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

를 하는 경우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

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. 그 이유는 

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

는 경우, 신용정보법에 의해 신용정보

법이 정한 채권, 소위 ‘추심채권’에 대

해서만 신용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

다.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

범위를 정해주는데, 신용정보회사에 채

권추심의 권능을 주면서 일정한 범위의 

채권에 대해서 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

록 한정했고, 그 범위 안에서 신용조회

를 할 수 있게 한정했다. 추심채권은 대

표적으로 판결문을 얻은 민사채권과 상

사채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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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‘추심채

권’이 아니더라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

다. 그러므로 변호사는 ‘추심채권’이 아

니더라도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주장

할 수도 있다.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상

사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변호사가 신

용조회를 할 수 있다 주장하게 된다.

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. 

10여 년 전 로펌들의 민사사건에 대한 

신용정보조회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부

가 수사를 한 일을 돌이켜보고, 신용정

보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변호사가 채권

추심을 하더라도 추심채권에 대해서만 

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봐야 한다.

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해도 신용조회

는 판결문을 얻는 채권과 상사채권 등

에 대해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여기서 상

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문제가 생긴

다.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실익

은 차이에 있지만 채권추심에서는 신용

조회 가능여부를 결정한다. 상사채권과 

민사채권의 구별로 인한 송무상 다툼은 

많다. 사안에 따라서 상사채권으로도 

혹은 민사채권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

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.

앞의 예처럼 일반인 사이에 차용이라

도 카바레 인수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

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이라 판단

을 받은 적이 있고 이런 사례는 어떤 판

단이든 가능하다.

변호사가 채권추심 시 판결문을 얻은 

채권과 상사채권 등 추심채권에 대해 

신용조회를 하는데 제한이 없다. 민사

채권에 대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누

군가 문제삼으면 불법이라고 판단을 받

을 것이다. 그러므로 상사채권인지 민

사채권인지 애매한 경우 변호사가 신용

조회를 하며 추심사건의 기록에 어떤 

이유로 상사채권이라는 판단하여 신용

조회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. 

추후에 이로 인한 분쟁이나 책임추궁을 

면하기 위해서이다.

(저작권자/법조신문)


